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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tthemoment,inKorea,over90% ofenergyresourcesdependonimports,andnearly60% ofelectric

energyisproducedusingfossilfuel.Therefore,thegovernmentadoptedtheClimaticChangeConventionandhas

implementedtheRPSsystem since2012toactivelycopewiththedependenceonimportedenergy,andtogrow

andexpandthenew renewableenergyindustry.Thisstudyexaminedtheperformanceresultsofmandatory

supplyofsolarphotovoltaicenergyandnon-solarphotovoltaicenergyassignedtoprovidersandthepresentstate

afterimplementationoftheRPSsystem.Asaresult,theachievementratein2012was64.7%.Especially,solar

photovoltaicenergyshowedahighachievementrateof95.7%,whereasnon-solarphotovoltaicenergyshoweda

low achievementrateof63.3% duetoseveralproblemsandwashighlydependentonthegovernment.In2013,

theburdenofeachproviderhasincreasedduetomoremandatorysupplyandadditionofunfulfilledsupplyof2012,

andtheseparatemandatorysupplyofsolarphotovoltaicenergyestablishedforprotectionofthesolarphotovoltaic

marketisrestrictinginvestment.Therefore,thereisaneedtoassignmandatorysupplyinconsiderationofthe

availableamountofeachnew renewable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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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 론

재 인류는 화석연료 사용으로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심각한 이상기후와 환경오염,매

장량 한계로 인한 에 지 자원 고갈 등의 여러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특히 우리나라는 에

지 자원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기

에 지의 경우에는 60%를 화석연료를 이용하

여 생산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높다.

이에 정부는 기후변화 약의 발효와 에

지 해외의존에 능동 으로 응하고자 환경

친화 이고 무제한 공 이 가능한 신·재생에

지 산업의 육성과 발 을 하여 신·재생에

지 연구개발 보 정책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2011년까지는 신·재생에 지 발 에 의하

여 공 한 기의 력거래가격이 지식경제부

장 이 고시한 기 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차

액을 지원해주는 발 차액지원제도(Feed-In

Tariff,FIT) 심으로 신·재생에 지 산업을

성장시키고 확 ·보 하 다.그러나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져 산상의 제약이 발생하

고 정부 지원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기술개발

진 기능이 미흡해지는 문제 등으로 2012년

부터는시장원리에따른기업간의경쟁을통해산

업성장 확 ·보 이이루어질수있는신·재생

에 지 공 의무화제도 (RenewablePortfolio

Standard,RPS)를 도입하 고,아울러 정부

지원 의존도가 높았던 태양 발 의 경우에는

보 ·확 와 자생력을 키우기 해 별도의 의

무공 량을 고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2년부터 실시한 RPS제도

와 련된 문헌 자료조사,기 문의를 통

하여 RPS제도 시행 이후 공 의무자에게 할

당된 의무공 량의 이행 실 황을 태양

과 비태양 부분으로 나 어 조사하 다.

이에 환경친화 에 지의 보 ·확 를 바탕

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국가경제의 지속 인

발 을 목표로 한 RPS제도가 원활히 진행되

고 있는지를 악하고 제도 시행 에는 미처

상치 못했던 문제들이나 진행과정에서 발견

된 어려움을 분석하여 제도가 추구하는 본 방

향의 안착을 한 방향제시에 목 을 둔다.

2.RPS(RenewablePortfolio

Standard)제도

2.1RPS제도의 정의

RPS(RenewablePortfolioStandard)제도는

발 사업자로 하여 자신의 총발 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 지 력으로 공 하도록

의무수 을 할당하는 신‧재생에 지 보 제도

이다.그리고 각 사업자에게 신·재생에 지원으

로부터 공 한 력량만큼의 REC(Renewable

EnergyCertificate,신·재생에 지공 인증서)를

주어,의무수 과분만큼의 REC를 의무수

달성에 미달한 사업자에게 매할 수 있다.

2.2RPS제도의 공 의무자 의무공 량

RPS제도의 공 의무자는 신·재생에 지

설비를 제외한 설비 규모 50만kW이상의 발

사업자인 발 자회사 6개,한국수력원자력,한

국남동발 ,한국 부발 ,한국서부발 ,한

국남부발 ,한국동서발 과 민간발 사 5개,

포스코 에 지,SK E&S,GSEPS,GS 워,

MPC율 공공기 2개,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총 13개이다.

의무공 량은 총 발 량에 연도별로 정해진

의무비율이상을발 하는것을의미하며2012년

의무비율2.0%를시작으로2015년까지는0.5%씩

증가하고 2022년까지 1%씩 증가하여 10%에

도달할 계획이다.



[논문]한국태양에 지학회 논문집

한국태양에너지학회 논문집 Vol. 33, No. 6, 2013 100

Year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Duty

Rate
2.0% 2.5% 3.0% 3.5% 4.0% 5.0%

Year 2018 2019 2020 2011 2012이후

Duty

Rate
6.0% 7.0% 8.0% 9.0% 10.0%

Table1.Proportionofmandatorysupplybyyear

Division

Supply
Certificate
Weighted
value

Targetenergyandcriteria

Typesof
installation

Typesofland
category

Volume
criteria

Solar
photov
oltaic
energy

0.7 Whenexisting
facilities
including
buildingsare
notused.

5landcategories
(field,paddy,orchard,ranch,

forestland)

1.0

Other23land
categories

Above
30kW

1.2 Below
30kW

1.5
·Whenexistingfacilitiesincludingbuildings
areused.
·Whenfloatingfacilitiesareinstalled.

Other
new
·renew
able
energy

0.25 IGCC,by-productgas

0.5 waste,landfillgas

1.0
waterpower,onshorewindpower,bio-energy,
RDFburninggeneration,wastegasification
generation,tidalpower(seawall)

1.5
woodbiomassburninggeneration,
offshorewindpower(interconnectiondistance:
below5km)

2.0
offshorewindpower(interconnectiondistance:
above5km),tidalpower(noseawall),fuelcell

Table2.Certificate-weightedenforcementplan

2.3신·재생에 지공 인증서(REC)거래제도

발 사업자가 신·재생에 지설비를 이용하여

기를 생산·공 하 음을 공 인증기 으로부

터증명하여발 받는인증서가REC(Renewable

EnergyCertIficate,신·재생에 지공 인증서)

이다.REC는 공 인증서의 발 거래단

로 해당 신·재생에 지설비에서 공 된 1MWh

기 의 력량에 해 가 치를 곱하여 1REC

단 로 발행되며 재 신·재생에 지원별 공

인증서 가 치는 환경훼손 최소화,발 원

가,온실가스 감축효과,산업육성효과,해당

신·재생에 지 부존 잠재량 등을 고려하여 규

정하고 3년마다 재검토를 통해 고시된다.

재 인증서 가 치는 태양 설치 일반

부지의 경우는 0.7∼1.2인 반면 건축물이용

에 경우 1.5로 설치 장소에 따라 가 치가

달라지며 기타 신·재생에 지 경우는 연계

거리 5km 과의 해상풍력과 방조제가 없는

조력,연료 지가 2.0로 가장 높은 가 치를

가진다.

3.RPS제도 황

3.12012년 RPS제도 이행실 황

2012년도 RPS제도 신·재생에 지 총 의무

공 량은 642만279REC로 목표하 으나 실제

이행한 공 량은 415만4227REC로 약 64.7%

를 달성하 다.그 태양 부분의 이행 공

량은 26만4180REC로 95.7%라는 높은 달성

을 이룬 반면,비태양 부분은 389만047REC로

63.3%의 낮은 달성치가 집계되었다.

13개 발 사별 이행 비율은 MPC율 이 3

만7344REC(100%)로 가장 높았고,다음은 한

국수력원자력이 162만4616REC(80.8%),한국

지역난방공사 8만3311REC(79.9%),한국수자

원공사 1만804REC(72.6%),GS 워 5만7023

REC(71.3%),포스코에 지 9만9809REC(70%),

남부발 56만7046REC(68%)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이행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SK

E&S로 2만 8835REC(34%)이며,한국남동발

이 36만4391REC(43.7%)로 낮은 이행 실

을 보 다.

이 체 이행실 415만4227REC(64.7%)

자체 으로 이행한 양은 총 172만6680

REC(26.9%)이며외부구매는52만7679REC(8.2%),

국가 REC는 189만9868REC(29.6%)로 반

가량을 국가 REC로 충당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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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er Division Mandatory supply Fulfillment Delayoffulfillment Non-fulfillment
Hydro&
Nuclear
Powerco.

Solar 43,332 38,679 4,653 -
Non-solar 1,966,924 1,585,937 380,987 -
Subtotal 2,010,256 1,624,616 385,640 -

South-East
Power

Solar 43,056 41,859 1,197 -
Non-solar 790,632 322,532 248,909 219,191
소계 833,688 364,391 250,106 219,191

Midland
Power

Solar 43,056 42,369 687 -
Non-solar 695,094 349,932 220,758 124,404
Subtotal 738,150 392,301 221,445 124,404

Western
Power

Solar 43,056 39,530 3,526 -
Non-solar 717,647 398,784 220,758 94,179
Subtotal 760,703 438,314 221,445 94,179

Southern
Power

Solar 43,056 42,797 259 -
Non-solar 790,845 524,249 249,911 16,685
Subtotal 833,901 567,046 250,170 16,685

East-West
Power

Solar 43,056 43,056 - -
Non-solar 691,227 379,785 220,284 91,158
Subtotal 734,283 422,841 220,284 91,158

District
Heating
Corporation

Solar 2,484 2,174 310 -
Non-solar 101,831 81,137 20,694 -
Subtotal 104,315 83,311 21,004 -

Water
Resources
corporation

Solar 2,484 1,804 680 -
Non-solar - - - -
Subtotal 2,484 1,804 680 -

SKE&S
Solar 2,484 2,041 443 -
Non-solar 87,668 26,794 26,602 34,272
Subtotal 90,152 28,835 27,045 34,272

GSEPS
Solar 2,484 2,484 - -
Non-solar 78,637 54,539 24,098 -
Subtotal 81,121 57,023 24,098 -

GSPower
Solar 2,484 2,419 65 -
Non-solar 140,099 34,173 14,642 -
Subtotal 51,299 36,592 14,707 -

Posco
Energy

Solar 2,484 2,484 - -
Non-solar 140,099 97,325 42,774 -
Subtotal 142,583 99,809 42,774 -

MPC율
Solar 2,484 2,484 - -
Non-solar 34,860 34,860 - -
Subtotal 37,344 37,344 - -

Total
Solar 276,000 264,180 11,820 -
Non-solar 6,144,279 3,890,047 1,674,343 579,889
Subtotal 6,420,279 4,154,227 1,686,163 579,889

Table5.FulfillmentresultsofRPSin2012

Fulfillment
Self-const

ruction

External

Purchase

Governme

nt-REC

Solar 264,180 63,502 195,253 5,425

Non-
solar

3,890,047 1,663,178 332,426 1,894,443

Total 4,154,227 1,726,680 527,679 1,899,868

Table3.FulfillmentresultofeachRPSsectorin2012

MPC율 을 제외한 2012년도 의무공 량

달성하지 못한 12개의 발 사는 법 으로 최

연기 가능한 30%까지는 2013년도로 연기

하 고 남동발 , 부발 ,서부발 ,남부

발 ,동서발 ,SKE&S는 30% 과한 미

이행 부분에 하여 과징 이 부과되었다.

이는 모두 비태양 에 한 것이다.

Non-solar
photovoltaic
migration(REC)

Certificateof
supply
Average
transaction
price

Imposition
rateoffine

Fine
(one
hundred
million)

South-East
Power

219,191

32,331
won/REC

150% 106.3

Midland
Power

124,404 120% 48.3

Western
Power

94,179 135% 41.1

Southern
Power

16,685 110% 5.9

East-West
Power

91,158 120% 35.4

SK　E&G 34,272 150% 16.6

Total 253.6

Table4.Thepresentstateoffineimposedoneachprov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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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 규모는 불이행량에 해당연도 공 인

증서 평균거래가격을 곱하여 산정한 후,가

감경사유를 가감해서 최종 결정된다.2012년

비태양 평균거래가격은 3만2331원/REC이며

의무공 량 불이행한 6개사업자에 한 과징

은 총 253억6000만원이다.이는 과징 상한선

278억원에 비해 약 9.8%가량 감경된 액이다.

3.22013년 RPS제도 의무공 량

2013년도 의무공 량 비율은 총 발 량에

2.5%로 13개 발 사의 총 의무공 량은 921

만381MWh이며 태양 별도 의무공 량은

72만3,000MWh이다.이는 2012년도 총 의무

공 량인 642만279MWh 비 43%가량 증가

한 것이며,태양 별도 의무공 량은 지난해

27만6,000MWh에 비해 약 2.7배 증가하 다.

Year 2012 2013 2014 2015after

Mandatory
supply

276 723 1,156 1,577

Table6.Separatemandatorysupplyofsolar

photovoltaicenergy

(Unit:GWh)

태양 의 경우 2012년 계획했던 의무공 량

보다 높은 의무공 량이 책정되었는데,이는

세계경제 침체 등으로 국내 태양 에 지산

업이 축됨에 따라 단기간 내수시장을 확보

하기 하여 2015년 1.2GW 달성목표를

1.5GW로 확 변경하면서 연도별 태양 별

도 의무공 량도 증가 조정되었기 때문이다.

한 태양 설치 진 태양 소규모

발 사업자 보호를 하여 5GW이상의 발

설비를 보유한 공 의무자는 5GW이상의 발

설비를 보유한 공 의무자가 아닌 사업자

로부터 별도 의무공 량의 50%이상을 구매하

여 충당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만들어졌다.

Division
Total

mandatory
supply

Separate
mandatory
supplyof
solarenergy

Group

Ⅰ

Hydro& Nuclear

Powerco.
2,462,729 114,234

South-EastPower 1,267,213 110,619

MidlandPower 1,055,337 110,619

WesternPower 1,140,889 110,619

SouthernPower 1,285,500 110,619

East-WestPower 1,156,946 110,619

Group

Ⅱ

DistrictHeating

Corporation
164,354 7,953

WaterResources

corporation
7,953 7,953

SKE&S 125,974 7,953

GSEPS 131,999 7,953

GSPower 91,364 7,953

PoscoEnergy 260,850 7,953

MPC(율 ) 59,273 7,953

Total 9,210,381 723,000

Table7.Mandatorysupplyassignedtoeachproviderin

2013

(Unit:MWh)

3.3RPS제도 황 악 문제 분석

지난 2012년 RPS의무이행 비율은 64.7%로

다소 조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에 미이행

부분에 한 과징 한 총 253억 6000만원

이라는 큰 액이 부과되었다.그리고 태양

과 비태양 사이에 상당한 이행비율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 비태양 의무공 량 이

행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측할 수 있다.

RPS제도 시행 2년차인 올해 이행목표는 총

발 량에 의무비율 2.5%로 더욱 증가하 고

지난 해 미이행 부분에 한 물량까지 더해져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단된다.

태양 과 비태양 의 상이한 이행실 은

재 의무공 물량이 실 인 보 여건과 맞

지 않아 생긴 문제라고 분석된다.즉 환경부의

규제와 각종 인허가 문제 등으로 수력,풍력,

조력 등 비태양 부분의 사업추진이 원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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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고 해당지역의 다양한 민원도 계획한

투자를 제 로 실행할 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

했다.지난해 한수원의 경우도 1,320MW 규모

의 인천만 조력발 사업을 계획했으나 인·허

가 단계에서 좌 됨에 따라 의무공 량을 이

행하는데 한 차질이 발생했고 이를 만회

하기 해 풍력,연료 지 사업을 추진했지만

재생에 지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목표 달

성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있었다.그러나 의무

공 량 달성을 해 생태계를 괴하는 규

모 발 소 건설을 무조건 묵인할 수도 없는

문제이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실과 맞지 않는

의무공 량은 할당량을 채우는데 한 상

을 래할 우려가 있으며 환경 보 의 목 을

잊고 규모 발 소 건설에만 집 될 수 있다.

한 의무불이행 시 과징 의 부담이 있기 때

문에 경제성이나 환경 향에 한 고려보

다는 규모 발 을 통해 의무할당량 채우기

에 을 맞추는 상이 발생할 수 있다.

지난해 의무이행실 인 642만 279REC

자체건설을통한이행은172만6680REC(26.9%)

로 반도 되지 않았다.특히 비태양 부분의

경우 총 이행물량인 389만 47REC 국가가

보유한 REC구매를 통해 의무이행량 반에

가까운 189만 4443REC(30.8%)를 채웠다.태

양 의 경우 국가 REC구매가 2%에 불과했

다는 것과 비교해보면 비태양 부분의 정부

의존 상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비

태양 의 경우 이행실 도 63.3%의 조한

결과를 보 는데 이행실 의 반을 국가에

의존하여 충당한 것이다.매년 의무할당량 비

율은 증가하고 반 로 이월할 수 있는 물량은

낮아지기 때문에 자체발 량을 늘리지 않으면

향후 의무공 량 달성은 더욱 어려워 질 것으

로 단된다.

당 RPS제도 시행 태양 의 발 단가

가 높아 별도의 의무할당량을 설정했지만

상과는 달리 재 태양 이 비태양 에 비해

공 여력이 더 많은 상황이며 태양 시장 보

호를 해 마련한 별도 의무공 량이 오히려

투자 제약 요건으로 작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4.제언 결론

재 RPS제도의 체 이행실 을 보면 64.7%

로 반을 조 넘는 다소 낮은 이행 실 을

보 고 그 결과 미이행 물량의 이월로 인한

의무이행 과 이라는 부분과 과징 부과,

실의 보 여건과 맞지 않은 의무공 량으로

태양 과 비태양 의 상이한 이행실 등의

문제 이 분석되었다.

태양 시장 보호를 해 설정한 태양 별

도 의무공 량은 오히려 태양 산업 발 에

제약 요건으로 작용했고,조력이나 수력 등의

규모 발 소 건설은 단순히 에 지를 발

할 때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다는 이유로 발

소 건설에 따른 환경 괴 정도나 경제성을 간

과할 있다는 우려가 따랐다.따라서 가장 큰

비 을 차지하는 비태양 부분의 이행 달성의

어려움을 묵인한 채 태양 과 비태양 으로

나 어 의무공 량을 책정하는 것에 한 수

정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의무공 량을 태양 ,비태양

으로 구분하여 책정하기 보다는 에 지원별

특성과 환경에 미치는 요인,기술개발의 황,

향후 발 가능성 경제성 등을 종합 으로

분석하여 신·재생에 지원별로 발 가능한

양 할당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무엇보다 기존 건축물에 용하는 태양 발

은 부가 설치면 을 필요로 하지 않고

발 하는 곳과 소비하는 곳이 동일 치에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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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다는 장 으로 1.5의 가 치를 부여하는

상황이므로 학교의 옥상 등을 극 활용 할

수 있는 법 근거 마련도 필요한 시기라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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